
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2서식] <신설 2018. 12. 14.>

교환동의서

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(㎡) 동의면적(㎡) 비 고

  1. 토지 소유자 

    본인 소유 상기 토지(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)를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 승낙하는 

것에 동의함. 

  2. 교환 승낙자 

    위의 토지를 교환하려는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

지 않으면 교환 승낙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.

년     월     일

토지 소유자 성  명

생년월일

주  소

   (서명 또는 인)

교환 승낙자 성  명

생년월일

주  소

   (서명 또는 인)

              
  

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
